
참고 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기준안 (국가유산정책기획단, ‘23.8.3.)

□ 국가유산 체제변화 개요

현행 용어 변경 용어 (’24.5.17.부터) 관련법

문화재
｢문화재보호법｣

유형문화재

국가유산
｢국가유산기본법｣

문화유산 ｢문화유산법｣*
(개정)민속문화재

기념물
사적지 등

명승, 
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｢자연유산법｣

(제정)

무형문화재 무형유산 ｢무형유산법｣**
(개정)

[현행]

구분 문화재
비고

분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
기념물

사적 명승 천연기념물

유형별

건조물
전적
서적

고문서
회화

고고자료 
등

풍속이나 
관습에 

사용하는 
의복, 가구, 

가옥
등

전통공연·예술
전통기술
전통지식
구전전통

전통 생활관습
민간신앙의식 

등

절터, 옛무덤, 
조개무덤, 

성터, 궁터, 
유물포함층 등 

사적지/
특별히 기념이 
될만한 시설물

경치 
좋은 

곳으로 
경관이 
뛰어난 

곳

동물, 식물, 
지형, 지질, 
광물, 동굴, 
생물학적 
생성물, 
특별한 

자연현상

지
정

국가 국보, 보물 국가민속 국가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

시도 **유형 **민속 **무형 **기념물 **기념물 **기념물
문화재
자료

등
록

국가 국가등록 국가등록 - 국가등록 - -
시도 시도등록 시도등록 - 시도등록 - -

[개선]

구분 국가유산
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

유형별

유형문화유산(건조물, 전적, 
서적, 고문서, 회화, 고고자료)

기념물(사적지, 시설물)
민속문화유산

전통공연·예술, 전통기술, 
전통지식, 구전전통, 

전통 생활관습, 
민간신앙의식 …

동물, 식물, 지형, 
지질(화석암석), 천연보호구역, 

자연경관, 역사문화경관, 
복합경관 …

지
정

국가 국보, 보물, 국가민속유산,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, 명승

시도

**유형문화유산 
**민속문화유산

**기념물
**문화유산자료

**무형유산
**자연유산

**자연유산자료(법 개정 예정)

등
록

국가 국가등록(문화)유산 - -

시도 **등록(문화)유산 - -

포괄적
관리

**향토(문화/무형/자연)유산 / 미래유산 / 역사문화자원 / 예비문화유산 등



□ 명칭변경 기준안 상세

 ㅇ (기본원칙)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‘문화재’ 용어 or 2개 이상의 유형(문화·무형·자연) 

유산을 통칭할 때 ⇒ ‘국가유산’ 용어 사용

현  행 변  경

문화재 국가유산 (KOREAN HERITAGE)

 ㅇ (법적용어 사용) 문화·무형·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

현  행
변  경

비고
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, 개별법 등

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
국가지정문화유산(문화유산법)

천연기념물·명승(자연유산법)

국가무형유산(무형유산법)

-

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
시도지정문화유산(문화유산법)

시도자연유산(자연유산법)

시도무형유산(무형유산법)

-

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(문화유산법) -

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(문화유산법) -

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(매장법) -

한국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 - -

동산문화재 - 동산문화유산(문화유산법, 수리법) -

유형문화재 - 유형문화유산(문화유산법) -

민속문화재 - 민속문화유산(문화유산법) -

국보,보물,사적 - 유지(문화유산법) -

천연기념물,명승 - 유지(자연유산법) -

인간문화재 - 삭제(무형유산법) -

문화재감정위원 - 문화유산감정위원(문화유산법) -

국외소재문화재
국외소재문화재재단

-
국외소재문화유산(문화유산법)

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(문화유산법)
-

문화재위원회 - 문화유산위원회(문화유산법) -

무형문화재위원회 - 무형유산위원회(무형유산법) -

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-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(수리법) -

시도문화재
수리기술위원회

-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(수리법) -



 ㅇ (예외적 표현)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,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

한계가 있는 경우 ⇒ 문맥·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

 현  행
변  경

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, 개별법 등 병행사용 가능

지정문화재 - 지정문화유산(문화유산법) 지정(국가/자연/무형)유산

비지정문화재 - 비지정국가유산(기금법) 비지정유산

임시지정문화재 -

임시지정문화유산(문화유산법), 
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·명승(자연유산법)

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(무형유산법)

임시지정(국가)유산

등록문화재 - 등록문화유산(문화유산법) 등록(국가)유산

국유문화재 - 국유문화유산(문화유산법) 국유(국가)유산

시도문화재 - 시도유산(수리법) 시도(국가)유산

문화재돌봄사업 - 문화유산돌봄사업(문화유산법)

문화재방재의날 - 문화유산방재의날(문화유산법)

 ㅇ (시도유산 명칭 권고) 시도조례에 따른 시도(지정)유산의 명칭변경 권고안

구분 현  행 변  경 비 고

시도지정

ㅇㅇ유형문화재 ㅇㅇ유형문화유산

ㅇㅇ기념물
ㅇㅇ기념물

ㅇㅇ자연유산

ㅇㅇ민속문화재 ㅇㅇ민속문화유산

ㅇㅇ무형문화재 ㅇㅇ무형유산

ㅇㅇ문화재자료 ㅇㅇ문화유산자료

기초단체
지정

ㅇㅇ향토문화재
ㅇㅇ향토문화유산

ㅇㅇ향토(문화·자연·무형)
유산 지자체 특성에 맞게 ‘유산’ 

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사용 
권고

ㅇㅇ보호문화유산
ㅇㅇ보호(문화·자연·무형)
유산


